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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 사 B'''

변  종 결 2013. 5. 23.

 결  고 2013. 6.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  인 액란 재 돈  각 이에 하여 2012. 6. 6.

부  2013. 6. 13. 지는 연 5% ,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20%  

 계산한 돈  지 하라.

2. 원고들  나 지 청구를 각 각한다.

3. 소송 용  1/2는 원고들이, 나 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  가집행할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  청구 액란 재 돈  각 이에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 연 20%   계산한 돈  지 하라.

이 유

1. 사실

 가. 당사자들  지

  1) 원고들  마산 산업 동조합에 속한 가포 어 계(원고 번 1~50번), 구복 어

계(원고 번 51~57번), 난포 어 계(원고 번 58, 59번), 삼귀 어 계(원고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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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4번), 심리 어 계(원고 번 65~68번), 욱곡 어 계(원고 번 69, 70번), 계 어

계(원고 번 71, 72번), 동 어 계(원고 번 73번)  계원들  창원시 마산합

포구 는 같  시 마산회원구 등에 거주하면  별지1 목  재  같이 어  소

하고 어업허가를 아 연안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원고들 에는 아래에  보는  

같이 어업에 종사하다가 사망한 사람들  상속인들이 포함 어 있다. 그 망인들  포

함하여 지칭할 에도 편 상 ‘원고들’이라 한다).  

  2) 부산 역시  경상남도는 부산-경남간 역권  통 잡 해소  주요 도

 능 행  목  ‘부산 강 구 천 동(가 도)’과 ‘거 시 장목면 리(거

도)’를 해   량  연결하는 부산-거 간 연결도 를 건 하  한 민간

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공동  시행하  하여 2003. 6. 9. 지

자 법 149조에 라 지 자 단체조합인 부산-거 간 연결도  건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립하 다. 

  3) 이 사건 조합  2004. 12. 16. 사회간 자본시 에 한 민간 자법 15조에 

거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1단계)  승인하 는데,  계획에 라 피고가 사업시행자

 어 그에 한 업 를 행하고, 이 사건 조합  주 청   사업  

인한 어업손실보상과 민원업  처리, 실시계획  승인  행 지원 등  업 를 행

하게 었다. 

 나. 이 사건 사업  시행  어업손실보상 차  진행경과

  1) 이 사건 조합  2005. 4. 30. 이 사건 사업에 른 어업손실보상계획  공고하고 

2005. 5. 1.경부   사업에 른 공사에 착 하 다. 

  2) 이 사건 조합  이 사건 사업이 가   해양 경  생태계 변 에 라 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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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손실에 하여 인근 해역 어업권자들에게 그 손실  보상함에 있어 한 보상액

 산 하  하여 2004 경 해당 어업권자들  임  아 이들  한 거

산업 동조합, 부산시 산업 동조합, 창 산업 동조합과 사이에 어업손실보상에 

한 약  체결하 고, 그에 라 2005. 11. 9.부  2007. 6. 18. 지 경상 학  해양

산업연구소에 이 사건 사업  인한 어업피해 실태  조사용역  뢰하 다. 

  3)  조사용역  범 는 이 사건 사업에 른 어업피해가 생   있는 해역  

하고 조사 상  어업피해가 생 는 면허, 허가, 신고어업  계 법 에  규  

보상 상 건  하며(이 사건 사업지 부  직경 20km 이내  해역에 항  

고 있는 에 하여 조사가 진행 었다), 어업피해범 를 결 한 후 피해범  내

에  조업하고 있는 어업에 하여 각 어업별, 건별  피해 도를 인하는  

조사가 진행 었다. 그에 라 원고들이 속한 어 계  가포 어 계를 외한 나 지 

어 계들  조사용역 범   상에 포함 어 그 피해 도에 하여 공부조사  실

태조사 등이 이루어 다.  

  4) 이 사건 조합   조사용역결과를  C감 평가법인, D감 평가법인 등에 

보상액 산출  뢰하 고 그에 라 이 사건 사업  인하여 피해를 입  어업자들

 범   손실보상  등  보상계획  립한 후 2007. 9. 10. ‘어업권자들  2007. 

9. 10.부  같  해 10. 4. 지 이 사건 조합  어업손실보상계획  열람하고 건조  

 보상액에 이 가 있  경우에는  열람 간 내에 이 를 할  있 며 같  

해 11. 9. 지 2개월간  보상계획에 하여 를 마 고, 보상 (계약체결) 후 

어업손실보상  지 할 것’이라는 내용  어업보상계획  공고하 다. 

  5) 그 후 이 사건 조합  거 산업 동조합, 부산시 산업 동조합, 창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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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에 소속  어 계 어민들뿐만 아니라 마산 산업 동조합에 소속  어 계  

일부 원고들이 소속  구복, 난포, 삼귀, 심리, 욱곡, 계, 동 어 계 어민들에 하

여도 어업손실보상  실시하 다. 그러나 원고들  번 1~50번, 60~63번  마산항개

(1-1단계) 민간 자시 사업(이하 ‘마산항개 사업’이라고 한다)  어업권 소멸보상

 하 다는 이 , 나 지 원고들  연근해어업구조조 사업(연근해 어업

 어업자원에 합한  감척하여 산자원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생산  도

모함 써 어업경쟁  고하  하여 시행한 사업)  감척보상 (폐업지원  

 잔존 가에 한 보상 )  지 았다는 이  손실보상 상에  외 었다. 

  6) 이 사건 사업  2010. 12. 23.경 공 었고, 이 사건 조합  2011. 6. 10.경 지

자 법 164조, 159조 1항에 라 행 안 부장  승인  아 해산하 다. 

 다. 상속 계

  1) 가포 어 계에 소속 어 어업에 종사하  G는 이 사건 소   사망하 고, G

 상속인 는 자인 G1(상속지분 1/7, 이하 ‘분 ’ 만 시한다), G2(1/7), G3(1/7), 

G4(1/7), G5(1/7), G6(1/7)  원고 A12(1/7)이 있는데, 원고 A12가 나 지 상속인들

부  아래에  보는 피고에 한 이 사건 손해 상채권  양도 았다.  

  2) 가포 어 계에 소속 어 어업에 종사하  H  이 사건 소   사망하 고, H

 상속인 는 자인 원고 A17(1/6), A18(1/6), A19(1/6), A20(1/6), A21(1/6), 

A22(1/6)이 있다. 

  3) 가포 어 계에 소속 어 어업에 종사하  I  이 사건 소   사망하 고, I  

상속인 는 처인 원고 A47(3/7), 자인 원고 A48(2/7), A49(2/7)이 있다.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1~63 증 부, 갑 67 증, 갑 68 증, 갑 69 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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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증  1, 갑 71 증, 갑 72 증  1, 갑 73 증, 갑 74 증 부, 갑 77 증, 갑 78

증 부, 갑 79 증,  1 증  각 재, 증인 J  증언, 변  체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사업  부 사  생과 산, 해 동  변 , 소 ․진동 등  해양

염이 생하 고, 그  인하여 원고들  어업에 피해가 생하 는 , 피고는  사업

 사업자  경 책 본법 31조 1항, 3조 4 에 라 원고들이 입  손해

를 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

  1) 이 사건 소는 공익사업  한 토지 등  취득  보상에 한 법 에  한 재

결 차를 거 지 않고 곧  민사소송 태   것  부 법하다. 

  2) 이 사건 사업  인한 어민들  피해  하여 거 산업 동조합, 부산시

산업 동조합, 창 산업 동조합과 어업손실보상 약  체결하고  사업과 한 

실시계획승인  며, 어업손실보상계획  공고하는 등 보상업 를 담당한 자는 피

고가 아닌 이 사건 조합이고, 2011. 6. 10.경  조합이 해산 고 난 후 이 사건 사업

에 한 보상  소송업 , 추가 어업  보상 지 업  등  승계  행  

부산 역시  경상남도인데, 그  원고들  할하는 행  경상남도인 , 이 사

건 사업과 한 손해 상청구  상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합 는 경상남

도가 어야 한다.  

  3) 원고들  마산항개 사업  인한 어업권 소멸보상  는 연근해어업구조조

사업  인한 감척보상  하 므 , 원고들  이 사건 청구는 복보상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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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여 부당하다(원고 번 1~50번  60~63번  경우 이 사건 사업  공사가 시작  

2005. 5. 1.부  해양 산부장 이 마산항개 사업에 하여 실시계획 승인  하고 이

를 고시한 2005. 12. 6. 지  간 동안  손실보상청구는,  간 동안  원고들에

게 실질 이고 실 인 어업권 한  피해가 생하지 않아 부당하다).  

  4)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  손실보상 상에  외  것  2005. 4. 30.자 이 사건 

조합  어업손실보상계획 공고에 는 , 원고들  그  손해  가해자를 알게 

었다고 할 것이고 그 부  3 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었 므 , 원고들  

손해 상채권  소멸시효  소멸하 다.  

3. 본안 항변에 한 단

 피고는  2  나. 1)항 재  같이 이 사건 소가 부 법하다고 다 나 원고들  이 

사건 청구원인  아래에  보는  같이 구 경 책 본법 상  경 염 는 

경훼손  인한 사업자에 한 손해 상청구이므 , 이 사건에 손실보상청구권  근

거법 인 공익사업  한 토지 등  취득  보상에 한 법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고 한다)이 용   하는 피고   본안 항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없다.  

4. 본안에 한 단

 가. 손해 상책임  생

  1) 인 사실

   경상 학  해양산업연구소가 2007. 6.경 출한 어업손실조사용역 종보고 에 

하면, 이 사건 사업  인한 어업피해  내용  다 과 같다.

   가) 이 사건 사업에 른 공사  토목공사는 크게 구분하여 침매  축조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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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공, 공 면 매립공과 량가 에 른 각 공, 공  토공작업  

인한 공 등  이루어진다.  공종에 른 공 과 공사 량에 인하여 사업지

 심  부 사  생과 산, 해 동  변 , 해 지  변   소 ․진

동 등  해양 경  변 가 생하게 다. 

   나) 일  량가 공  일  시행 는 각 공사는 공사용 가  

, 강 이싱 , 강 일  항타 등  공사를 포함하는데, 강 일  항

타 공사  공사를 한 시 소 이 생하여 산  뿐 아니라 강  내 굴착

 인해 부 사  생과 산이 일어난다. 부 질  권 부  다에 들어

는 태양  하고 산란시  식  합  해하는 , 생태계  모든 식

과 동  식  합 에 한  생산에 직․간  존하므  이는 모든 

어업  생산  하시킨다. 한 부 질  아가미  하는 산동  아가미

에 착하여  해함 써 생리  장해를 하므  모든 어업에 피해를 

다. 

   다) 토목공사 등  해안  해 지  변 를 하여 해 동에 향  미 고, 

각  안시  등 해상부에  인공축조  자체도 해  를 차단하여 해

 속과 향에 향  미침 써 해 동  변 시킨다. 이  같  해 동  

변 는 사업지구 해역 일  퇴 경  란하여 해  침식 는 퇴  상  나

타나게 하고, 해 동에 해 이 장소에   장소  송 는 다  용존산소, 양

염, 플랑크톤, 염 질 등에도 향  미쳐 어장  어업생산  좌우하게 다.  

   라) 이 사건 사업  한 토목공사에  속 안과 속도 , 각 공사  부

시 공사  역시  해면에 구 인 구조  축조하는 것이므  축조 이 차지



- 12 -

하는 공간  인하여 해면 자체가 상실  뿐만 아니라 축조  구조  인하여 어

 항행에 상당한 해를 야 하고 어망    운용에 지장  주어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한 해면  조 하게 다. 한 공사  생하는 부 사  산  차단하  

해 하는 탁 지막도 일  역  폐쇄할 뿐 아니라 어  항행, 어망   

 운용에 지장  다. 결국 이러한 인공축조  조업 어장  축소라는 결과를 야

하여 연안어업  생산  감소시킨다.  

   마) 이 사건 공사  공   각종 침매  공사구간에    해상토공

작업에 른 상 공  인하여 생 는 소 과 진동  연안어업에 있어 청각  

가진 어 에 향  미쳐 생산  감소를 할  있다.  

   )  종보고 에 하면  같  피해인자들  인한 어 어업  피해 간  

평균 6.17 [이 사건 사업  인해 직  해상작업공 에 소요 는 간 5.17 (2005. 

5.경부  2010. 6.경 지) + 생태계  산자원 회복에 소요 는 간  1 ]이고, 구

복, 난포, 삼귀, 심리, 욱곡, 계, 동 어 계  경우 피해  4% 내지 6.9% 도이

다(연안어업에  어 들  질  1980   1990 를 거 면  속도  

하여 재는 부분  어  어장이용범 가 크게 었다. 연안어업에  어

들  출항 후 보통 30분에  1시간 이내  거리 지 속  이동하여 작업  하는

데 항 부  어장 지  이동거리는 20~40km 도이고, 복합, 자망, 통  어업

 경우 어구  뻗  이가 짧게는 3km에  게는 10km 도인 , 연안어업에  

어장이용 범 는 항 부  30~50km에 이르는 것  악 다.  같  어장

 이용범 는 어  크   마 에 라 달라지게 는데, ‘ 톤 ×마 ’  값

이 클  어  이동 이나 어장  이용범 는 커지게 다.  같  어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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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고 하여 살펴본 마산시 산하 어 계들  조업구역  이 사건 사업  인한 어

업생산감소  50% 지 에 지도 미 게 다).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67 증, 갑 69 증, 갑 71 증, 갑 74 증 부, 갑 79

증, 갑 80 증  1, 2  각 재, 증인 태  증언, 변  체  취지

  2) 단

    인 사실에 하면, 원고들  이 사건 사업  인한 공사과 에  부 사  

생과 산, 해 동  변 , 해 지  변   소 ․진동 등  인하여 어업생

산량이 감소 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가포 어 계  경우 경상 학  해

양산업연구소  어업손실조사용역 종보고 에는 조사 상지역  재 어 있지 않

나 가포 어 계는  조사용역  상지역   종보고 에도 그 피해내역이 

재 어 있는 마산 산업 동조합 소속  명주 어 계, 동 어 계 부  그리 지 

않  곳에 해 있고 역시  종보고 에 그 피해내역이 재 어 있는 삼귀 어

계 도 이 사건 공사 부  떨어진 거리가 사할 뿐만 아니라 가포 어 계에 

소속  원고 번 1~50번  경우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  구복, 난포, 심리, 

욱곡, 계, 동 어 계에 소속  나 지 원고들과 그 조업 태  조업구역도 크게 

다르지 않 , 이 사건 사업  인한 피고  손해 상책임    범 를 단함

에 있어 가포 어 계  구복, 난포, 삼귀, 심리, 욱곡, 계, 동 어 계를 달리 볼 이

는 없는 것  단 다). 

   구 경 책 본법(2011. 7. 21. 법  10893  개   것, 이하 ‘구 

경 책 본법’이라고 한다) 3조 4 는 ‘ 경 염이라 함  사업 동 타 사람  

동에 라 생 는 염, 질 염, 토양 염, 해양 염, 사능 염, 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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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악취, 일조 해 등  사람  건강이나 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 하고 있고, 같  법 3조 4 2 는 ‘ 경훼손이라 함  야생 동․식  남획 

 그 식지  , 생태계 질  란, 자연경  훼손, 토(表土)  실 등  

인하여 자연 경  본래  능에 한 손상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 하고 있

는 , 이 사건 사업  인한  같  해양 경  변 는 사람  동에 하여 자

연 경에 향  주는 해양 염 는 생태계 질  란 등  경 염 는 

경훼손에 해당한다.

   구 경 책 본법 31조 1항에 하면, 사업장 등에  생 는 경 염 는 

경훼손  인하여 피해가 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 가 없 라도 그 피해

를 상하여야 한다( 법원 2007. 10. 11. 고 2006다6614 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자   사업  어떠한 법  진행할 것인지에 하여 결 권한

이 있  뿐만 아니라 공사 행 과 에  경피해 사 가 인 는 경우 공사 법  

변경, 그  인한 산  증액 등  사항 한 결 할  있는 등  사업 동  실질

 지 하는 자  구 경 책 본법 31조 1항 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  인하여 원고들  어업권이 침해 써 

생한 손해를 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한 손해 상청구  당사

자는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합 는 경상남도가 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자  구 경 책 본법 31조 1항 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그에 른 손해 상책임  부담하는 것이 명 한 이상, 이 사건 조합 는 경상남도가 

 규 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  

 주장  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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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고  주장에 한 단

   가) 복보상에 해당한다는 주장

    (1) 우  마산항개 사업에 른 어업권 소멸보상   이 사건 청구가 

복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하여 본다. 원고 번 1~50번  60~63번이 마산항

개 사업에 른 어업권 소멸보상  한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고, 갑 

72 증  1, 갑 75 증, 갑 80 증  1, 2  각 재  변  체  취지를 종합하면, 

마산항개 사업  인한 어업권 소멸보상  보상 상자를 결 하는 보상 일  

 사업  실시계획승인고시일인 2005. 12. 6.이지만  소멸보상   마산항개 사

업  인하여 장차 어  등  말소하여 어업  종료함 써 생하게  어민들

 어업손실 등 재산권 침해에 한 보상  취지  원고들  어업생산량 등  고 하

여 지 한 것인 사실  인 할  있다. 

    원고 번 1~50번  60~63번  이 사건 사업  인한 공사가 시작  2005. 5. 

1.부  어 원부상 어 말소일(별지1 목  재 ‘만료일’) 지  간 동안  공사  

생한 경 염 등  어업생산량 감소 등 원고들이 입  피해에 한 손해 상  

구하고 있는 ,  인 사실에 하면  손해 상  마산항개 사업  인한 어업

권 소멸보상 과 그 지  취지  목 이 다를 뿐만 아니라  소멸보상 에는 이 사건 

사업  인한 어업생산량 감소분이 지 아니하는 등 그 보상범 도 복 지 아

니하는 것  보이므 , 피고  이 부분 주장  이  없다(피고는, 원고 번 1~50번 

 60~63번  경우 2005. 5. 1.부  2005. 12. 6. 지  간 동안  손실보상청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  공사  인한 실질 이고 실 인 어업권 한  피해

가 생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취지  주장하나,  공사가 시작  2005. 5. 1.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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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  생과 산, 소 ․진동 등  해양 염이 생하 고 그  인하여  원고

들에게 어업생산량 감소 등  실 이고 실 인 피해가 생한 사실  앞  본  

같 므 , 피고  이 부분 주장  이  없다). 

    (2) 나아가 연근해어업구조조 사업  인한 감척보상   이 사건 청

구가 복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하여 살핀다. 원고 번 1~50번  60~63번  

외한 나 지 원고들이  감척보상  한 사실에 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고, 갑 69 증  재, 증인 태  증언  변  체  취지를 종합하면,  

감척보상  어업자원  보   지속가능한 생산  하여 어  감척하고 감

척 상 어  어업  폐지  인한 장래  입  보상해주고자 하는 면에  어 , 

어구에 한 잔존가 평가액  폐업보상  지 하는 것 ,  사업  시행주체는 

해양 산부  각 지 자 단체  장이며, 감척보상  국고  지  등  재원  

지 는 사실  인 할  있는 ,  인 사실에 하면 감척보상  그 격상 

책  특별히 인 는 공법상  권리  면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감척

보상 과  원고들  이 사건 손해 상  그 취지  목 , 지 주체  상  등

이 상이한 것   감척보상 과 손해 상 이 동일한 어업권자에게 지 다는 사

만 는 복보상에 해당한다고 보  어 고 그 보상범 가 복 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라  피고  이 부분 주장 한 이  없다. 

   나) 소멸시효  주장

    불법행  인한 손해 상청구권  단 소멸시효  산 이 는 민법 766조 

1항 소  ‘손해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 , 손해  생, 법한 가해행  존

재, 가해행  손해  생과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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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에 하여 실 이고도 구체  인식하  를 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  불법행  요건사실  실 이고도 구체  인식한 것  볼 것인지는 개

별  사건에 있어  여러 객  사  참작하고 손해 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상황  고 하여 합리  인 하여야 한다( 법원 2008. 4. 24. 고 2006다

30440 결 등 참조).

     법리에 추어 이 사건에 하여 보건 , 원고들  소송 리인  마산 산업

동조합에 속한 신마산  용마산 어 계  계원들이 이 사건 사업  인한 손실 등  

보  하여 이 사건 조합  상  한 손실보상   손해 상  청구 소송

 1심(부산지 법원 2010가합13490 , 소 일 2010. 7. 20.)과 항소심(부산고등

법원 2011나7727 , 항소 일 2011. 10. 5.)에 도  신마산  용마산 어 계 계

원들  소송 리하 는데, 1심 진행  이 사건 조합이 해산 었고 경상남도에  소

송 계신청  한 상태에  변 이 종결 었 며 2011. 8. 18. 1심 결이 고 었는

,  결에 는 손실보상  청구 부분에 하여는 공익사업법에 한 재결 차를 

거 지 않았다는 이  이를 각하하 고, 손해 상  청구 부분에 하여는  신마

산  용마산 어 계 계원들이 출한 증거들만 는 이 사건 사업  시행  인하

여  어 계 계원들  조업구역에 경 염 는 경훼손이 생하 고, 그  인해 

 어 계 계원들  어업에 직  피해를 래하거나 어업 경  본래  능에 

한 손상  주는 상태에 이르 다고 인 할 가 없다는 이  이를 각하 다. 이에 

 신마산  용마산 어 계 계원들이 이 사건 조합  상  항소를 하 고, 원

고들  소송 리인  2012. 4. 20.경 이 사건 피고  피고경  구하는 신청 를 출

하 나 항소심  이를 아들이지 않고 피고를 이 사건 조합  지한 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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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1.  어 계 계원들  경 책 본법에 른 손해 상청구에 하여 이 사건 사

업  시행자는 이 사건 조합이 아니라 이 사건 피고이므  이 사건 조합  사업장 등

에  생 는 경 염 는 경훼손  인한 피해 상책임  주체인 ‘사업자’  볼 

 없다는 이  항소를 각한 사실  이 법원에 하다. 

    이에 하면 원고들   부산고등법원 2011나7727  사건  항소가  

2011. 10. 5.부   항소심 결이 고  2012. 8. 21. 사이에 원고들  어업손해가 

이 사건 사업  사업자인 피고  사업진행  인한 것임  실 이고도 구체  

인식하 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에  피고를 경상남도에  피고  경 하는 신청 가 

 항소가  2011. 10. 5. 부 도 3 이 경과하  이 인 2012. 3. 19.에 출

었  상 명 하므 , 결국 피고  소멸시효  주장  이  없다.       

 나. 손해 상책임  범

  1) 손해 상액  산 법

   불법행  인한 손해 상청구소송에  재산  손해  생사실  인 나 구체

인 손해  액 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  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  증거조사  결과

 변  체  취지에 하여 진 당사자들 사이  계, 불법행  그  인한 

재산  손해가 생하게  경 , 손해  격, 손해가 생한 이후  여러 황 등 

 모든 간 사실들  종합하여 손해  액 를 단할  있고, 이러한 법리는 자

심증주  하에  손해  생사실  입증 었 나 사안  질상 손해액에 한 입증

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 써 손해  공평․타당한 분담  지도원리

 하는 손해 상 도  이상과 능  실 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

에게 손해액  산 에 한 자 재량  부여한 것  아니므 , 법원이  같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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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  손해액  단함에 있어 는, 손해액 산  근거가 는 간 사실들  

탐색에  노  다해야 하고, 그  같이 탐색해 낸 간 사실들  합리  평

가하여 객  할  있는 손해액  산 해야 한다( 법원 2007. 11. 29. 고 

2006다3561 결 등 참조). 

   이 사건에 하여 보건 , 갑 1~66 증 부, 갑 67 증, 갑 73 증, 갑 74 증 

부, 갑 76 증  각 재  변  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손해액  별지1 

목  어업손실액항 재 액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 그 액  산출  

다 과 같  법에 한다. 

    가) 별지1 목  재 ‘보상 액’

     (1) 원고 번 1~50번  가포 어 계 소속  가포 어 계  경우 경상 학  

해양산업연구소  조사용역보고 에는 그 피해내역이 재 지 않았다. 마산 산업

동조합에 D감 평가법인  자  아 산출한 추  보상 액 에 하면, 보상

액  1톤 미만  경우 3,396,000원, 1톤 이상 2톤 미만  경우 4,817,000원, 

2톤 이상 3톤 미만  경우 5,565,000원(이상 마산항개 사업  해당 톤  생산량

 평균값에 거가  매단가  어업경 를 용하여 산출한 액, 피해  인근 

지역  피해  용)이 고, 4톤 이상 5톤 미만  경우 10,436,000원이다(원고 

번 26, 39번  47~49번 2 진  경우  톤 가 4톤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보상 액  5,565,000원  하여 청구하고 있는 , 이 경우  원고들이 청구한 보상

액에 라 계산한다).   

     (2) 원고 번 52, 53, 56, 60, 61, 62, 63, 66, 67, 69, 70, 73번  64번  3

국  경우 이 사건 사업에 른 어업손실보상평가 사 조 (갑 73 증)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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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재 어 있는 (원고 번 61, 62, 63번  경우  사 조 에는 각 종  소 자

인 A61', A62', A63'  이름이 재 어 있다),  원고들  경우 그 보상 액에 한

다(원고 번 61번  경우  사 조  상  보상 액  4,069,500원임에도 3,500,000

원  하여 청구하 는 ,  원고가 청구한 보상 액에 라 계산한다).    

     (3) 원고 번 51, 54, 55, 57번  구복 어 계 소속  마산 산업 동조합에

D감 평가법인  자  아 산출한 추  보상 액 에 하면, 보상 액  1톤  

 경우 4,500,000원, 2톤   경우 5,000,000원(이상 해당 어 계  톤 별 

보상액  평균값), 연안 망  경우 5,000,000원(구복 어 계  톤  보상액  평균

값)이다. 

     (4) 원고 번 58, 59번  난포 어 계 소속  마산 산업 동조합에 D감 평

가법인  자  아 산출한 추  보상 액 에 하면, 보상 액  1톤 미만 

 경우 5,000,000원, 4톤   경우 10,000,000원(이상 해당 어 계  톤 별 

보상액  평균값)이다. 

     (5) 원고 번 64번  삼귀 어 계 소속인데 그 소  7.93톤  00  경우 마

산 산업 동조합에  D감 평가법인  자  아 산출한 추  보상 액 에 

하면, 보상 액  7,300,000원(해당 어 계  톤  보상액  평균값)이 다. 

     (6) 원고 번 65, 68번  심리 어 계 소속  마산 산업 동조합에  D감

평가법인  자  아 산출한 추  보상 액 에 하면, 보상 액  1톤  

 경우 5,400,000원, 3톤   경우 10,000,000원(해당 어 계  톤 별 보상액  

평균값)이다. 

     (7) 원고 번 71, 72번  계 어 계 소속  마산 산업 동조합에  D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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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법인  자  아 산출한 추  보상 액 에 하면, 보상 액  1톤  

 경우 5,400,000원, 3톤   경우 7,400,000원(해당 어 계  톤 별 보상액  

평균값)이다. 

    나) 별지1 목  재 ‘피해시작일’

     이 사건 공사가 시작  2005. 5. 1.이 피해시작일이자 손해 상액 산  산일

이 다.

    다) 별지1 목  재 ‘만료일’

     손해 상액 산  종 일  각 어 원부상 어  말소등 이 이루어진 날이다. 

    라) 별지1 목  재 ‘피해일 ’  ‘피해연 ’

     별지1 목  재 ‘만료일’에  ‘피해시작일’  뺀 것이 ‘피해일 ’가 고, 그 일

를  산한 것이 ‘피해연 ’가 다.

    마) 별지2 목  재 ‘조 계 ’

     이 사건 공사  인근 해역  어업권에 피해를 입힌 간이 6.17 임  앞  본 

 같고, 그 6.17 에  별지1 목  재 ‘피해연 ’가 차지하는 이 조 계 이

다. 

    ) 별지1 목  재 ‘어업손실액’

     별지1 목  재 ‘보상 액’에 ‘조 계 ’를 곱한 액이 ‘어업손실액(1,000원 미만 

버림)’이 다. 

  2) 책임  한

   피해자가 입  손해가 통상  손해 는 달리 특 한 자연 인 조건 아래 생한 것

이라 하 라도 가해자가 그  같  자연  조건이나 그에 른 험  도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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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할  있었고  과도한 노 이나 용  들이지 아니하고 한 조 를 취하여 자

연  조건에 른 험  생  사 에 할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 지 조 를 

소 히 하여 생한 사고  인한 손해 상  범 를 함에 있어  자연  여분  

인 하여 가해자  상범 를 한할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지 않  경우에는 

가해자  상범 는 손해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  손해 생에 하여 자연 이 

여하 다고 인 는 부분  공 한 나 지 부분  한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 

2009. 6. 11. 고 2006다13001 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  공사  인해 원고들에게 피해가 생한 사실  앞  본  같

나, 갑 68 증, 갑 72 증  1, 갑 75 증  각 재에 변  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  공사 간 동안 마산항개 사업이 추진 어 각종 공사가 시행 었고 그

 인하여  공사 장 인근  어장에  해양 경  변  어획량  감소가 생한 

사실, 원고들이 속한 어 계는 마산항 인근에 하고 있는 사실, 어업에 한 익  

산 하  한  자료인 어획  시장가격  어획량, 소 자들   변동에 

른 요  변 에 라 등락이 있어 이러한 사  역시 어업  획득하는 익에 변

동  래할  있는 사실 등이 인 다.

    같  해양 경  변  등  피고가 미리 한 조 를 취하여 험 생  

할  없는 것이고, 원고들이 속한 어 계  어장이 이 사건 사업 장 인근에  시

행  공사 등  인하여 향   사 도 고 하지 않   없 며, 이에 하여 

지구 난 에 른 이상 후  어  식 경 변  등 다양한 경변 가 일어나고 

있는 , 이 사건 사업  시행일 이후 원고들에게 가시 인 피해가 생하 지 랜 

시간이 경과하 는  그에 라 다른 자연 , 후  경요인들이 개입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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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큰  등  고 하면, 손해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  이 사건 사업  공사  

인한 피고  상범 를 산 함에 있어  같  자연  등이 여하 다고 인 는 

부분  공 한 나 지 부분  이를 한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들이 입  손해에 하여  같  자연  등이 여하 다고 인 할 

범 에 하여 보건 , 변 에 나타난  사  참작해 보면,  자연  등  여

도  약 50%  이 상당하다. 

 다. 소결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  어업손실액항 재 액  피고  책임범

인 50%에 해당하는 액인 별지2 목  인 액란 재 돈  각 이에 하여 원고들

이 구하는 에 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  다 날인 2012. 6. 6.부  

피고가 이행  존부  범 에 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결 고일인 

2013. 6. 13. 지는 민법이 한 연 5% ,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소송 진 

등에 한 특 법이 한 연 20%  각  계산한 지연손해  지 할 가 있

다.

5. 결

 그 다면 원고들  이 사건 각 청구는  인 범  내에  이  있어 인용하고 나

지 각 청구는 이  없어 각하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 

 

재 장      사 조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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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조승우

            사 나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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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액(원) 인 액(원)

1. A1 1,052,000 526,000
2. A2 1,052,000 526,000
3. A3 1,052,000 526,000
4. A4 2,545,000 1,272,500
5. A5 1,052,000 526,000
6. A6 1,052,000 526,000
7. A7 1,052,000 526,000
8. A8 2,104,000 1,052,000
9. A9 1,493,000 746,500

10. A10 1,493,000 746,500
11. A11 1,493,000 746,500
12. A12 1,493,000 746,500
13. A13 1,493,000 746,500
14. A14 1,052,000 526,000
15. A15 1,052,000 526,000
16. A16 1,052,000 526,000

17. A17 424,166
212,083(1,272,500  A17  상속지분 1/6 

해당 액, 원 미만  버림)

18. A18 424,166
212,083(1,272,500  A18  상속지분 1/6 

해당 액, 원 미만  버림)

19. A19 424,166
212,083(1,272,500  A19  상속지분 1/6 

해당 액, 원 미만  버림)

20. A20 424,166
212,083(1,272,500  A20  상속지분 1/6 

해당 액, 원 미만  버림)

21. A21 424,166
212,083(1,272,500  A21  상속지분 1/6 

해당 액, 원 미만  버림)

22. A22 424,166
212,083(1,272,500  A22  상속지분 1/6 

해당 액, 원 미만  버림)
23. A23 1,493,000 746,500
24. A24 1,493,000 746,500
25. A25 1,052,000 526,000
26. A26 1,725,000 862,500

   별지2.              청구 액  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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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A27 1,052,000 526,000
28. A28 1,493,000 746,500
29. A29 1,543,000 771,500
30. A30 1,052,000 526,000
31. A31 1,052,000 526,000
32. A32 1,493,000 746,500
33. A33 1,493,000 746,500
34. A34 1,493,000 746,500
35. A35 1,543,000 771,500
36. A36 1,493,000 746,500
37. A37 1,052,000 526,000
38. A38 2,986,000 1,493,000
39. A39 1,725,000 862,500
40. A40 1,493,000 746,500
41. A41 1,493,000 746,500
42. A42 1,493,000 746,500
43. A43 1,052,000 526,000
44. A44 1,052,000 526,000
45. A45 1,052,000 526,000
46. A46 1,052,000 526,000

47. A47 1,400,571
700,285(1,634,000  A47  상속지분 3/7 

해당 액, 원 미만 버림)

48. A48 933,714
466,857(1,634,000  A48  상속지분 2/7 

해당 액, 원 미만 버림)

49. A49 933,714
466,857(1,634,000  A49  상속지분 2/7 

해당 액, 원 미만 버림)
50. A50 1,052,000 526,000
51. A51 700,000 350,000
52. A52 2,400,000 1,200,000
53. A53 1,083,000 541,500
54. A54 1,035,000 517,500
55. A55 1,150,000 575,000
56. A56 1,884,000 942,000
57. A57 1,000,000 500,000
58. A58 2,300,000 1,150,000
59. A59 1,150,000 575,000
60. A60 2,691,000 1,345,500
61. A61 1,995,000 997,500
62. A62 2,565,000 8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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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A63 2,475,000 723,500
64. A64 5,031,000 2,515,500
65. A65 1,242,000 621,000
66. A66 2,101,000 1,050,500
67. A67 1,312,000 656,000
68. A68 1,000,000 500,000
69. A69 569,000 284,500
70. A70 1,672,000 836,000
71. A71 756,000 378,000
72. A72 1,036,000 518,000
73. A73 1,832,000 916,000

합계 101,346,000 합계 49,697,997

 


